
메낙골공원 주민협의체 회의(3차) 결과

 회의개요

○ 일 시: 2021. 9. 9.(목), 15:00

○ 장 소: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(구청별관) 1층 회의실

○ 참 석 자: 총 13명

○ 내 용: 메낙골공원 조성 계획(안) 마련 등

 회의 주요내용

○ (안건1) ‘주민협의체 운영 규정(안)’에 대한 의견

- 제4조(위원의 자격)

 제3호에 ‘신길7동 13,14통․반장’에서 반장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

 제4호에 ‘시민단체의 자격’을 1호~3호과 동일하게 ‘추천하는 자’를 ‘대표자’로 정정

 제5호에 ‘지역구 시의원’을 포함하였는데, 선출직의 현역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므로

운영규정에 굳이 담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니 생략하고, ‘그 밖에 주민협의체에서

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’로 정정

- 제6조(위원의 해촉)

 제3호에 해촉 규정 추가, “위원회의 목적(제1조)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

협의체 위원의 2/3가 해촉에 동의하는 경우”

☞ “위원들 중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내세우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부분은 자체적으로

정화를 시켜야 함”

- 제8조(회의 운영)

 제1항에 회의개최일을 “매월 둘째주”로 지정

☞ “아파트는 통상 3주차에 회의를 하므로, 주민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주민에게

전파하고, 공지할 사항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회의개최일을 정했으면 좋겠음”



○ (안건2) ‘메낙골공원 조성계획(안)’에 대한 의견

- 공원계획(대안): ‘대안4’로 합의

- 실행계획

 ‘대안4’에 대해 1단계(구유지 토지교환 포함), 2단계(상징공간 등) 구분하여 추진

 1단계 이후, 좀더 구체적인 계획(일정 등)이 필요함

☞ “1단계를 내년에 추진하고, 2단계 부터는 막연하여 추진력이 약해지고 주민들

관심도 떨어져 흐지부지될까 우려됨.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”

 향후 계획

○ 운영규정 시행

- 확정된 ‘위원 자격 규정’에 근거하여 위원 재정비

○ 공원조성 실행계획에 대한 일정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

붙임: 메낙골 주민협의체 운영규정 1부.


